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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발간목적

 본 보고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최근 5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17개 광역 시･도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4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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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으로서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임

자료분석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음.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내용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 류 내 용

연도별 실적

∙신고접수 건수
∙학대사례판정 건수
∙일반사례 건수
∙재학대 건수
∙신고자 유형
∙학대발생장소
∙사례판정 현황
∙학대유형 건수
∙전체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학대상담 횟수
∙사후관리 횟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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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로 당해 연도(2020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시설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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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

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학대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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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사례판정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일반사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 

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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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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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

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일반상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및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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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용어정리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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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보호자

 노인을 보호자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노인독거가구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노인부부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손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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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6~2020년)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표 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단위: 개소,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0 31 33 35 35 38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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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

하며, 2020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6% 증가(16,071건➜ 16,973건) 하였음

[표 2]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증감률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사례 12,009 13,309 15,482 16,071 16,973

증감률 - 10.8 16.3 3.8 5.6

[그림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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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건수

 학대사례1)의 경우 전체사례의 30~40% 수준이며 2019년 대비 약 19.4% 

증가(5,243건➜6,259건) 하였음

[표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대사례
4,280 4,622 5,188 5,243 6,259

35.6 34.7 33.5 32.6 36.9

증감률 - 8.0 12.2 1.1 19.4

[그림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1)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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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일반사례2)는 전체사례의 60~70% 수준이며 2019년 대비 약 1.1% 감소

(10,828건➜ 10,714건) 하였음

[표 4]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사례
7,729 8,687 10,294 10,828 10,714

64.4 65.3 66.5 67.4 63.1

증감률 - 12.4 18.5 5.2 -1.1

[그림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2) 일반사례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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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학대 건수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대비 약 22.8% 증가(500건➜ 614건) 하였음

[표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대사례 건수 4,280 4,622 5,188 5,243 6,259

재학대
건수 249 359 488 500 614

비율 5.8 7.8 9.4 9.5 9.8

증감률 8.7 44.2 35.9 2.5 22.8

[그림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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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고자 유형

 2020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9년 대비 약 7.1% 증가

(877건➜ 939건) 하였음

 2020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85.0%이고, “학대피해노인 본인”

(450건, 7.2%)과 “친족”(531건, 8.5%), “관련기관”(4,117건, 65.8%)의 신고비율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타인”(216건, 3.5%)의 신고 비율은 감소함.

[표 6]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7 20 26 24 35
0.6 0.4 0.5 0.5 0.6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9 12 21 20
- 0.2 0.2 0.4 0.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68 153 194 225 267
3.9 3.3 3.7 4.3 4.3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사람

2 2 1 3 4
0.0 0.0 0.0 0.1 0.1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79 105 72 83 92
1.8 2.3 1.4 1.6 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82 283 398 375 246
8.9 6.1 7.7 7.2 3.9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44 18 12 17 25
1.0 0.4 0.2 0.3 0.4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45 34 29 24 116
1.1 0.7 0.6 0.5 1.9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3 5 2 2 5

0.1 0.1 0.0 0.0 0.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 2 - - -

0.0 0.0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1 1 -
- - 0.0 0.0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4 5 9 5
- 0.1 0.1 0.2 0.1

응급구조사
- - - - 1
- - - - 0.0

의료기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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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3)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포함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5 66 89
- - 0.1 1.3 1.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5 9 8
- - 0.1 0.2 0.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5 18 26
- - 0.1 0.3 0.4

소계
751 635 767 877 939
17.5 13.7 14.8 16.7 15.0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본인
582 431 387 358 450
13.6 9.3 7.5 6.8 7.2

학대행위자본인
4 6 4 5 6

0.1 0.1 0.1 0.1 0.1

친족
500 407 472 386 531
11.7 8.8 9.1 7.4 8.5

타인
236 755 156 259 216
5.5 16.3 3.0 4.9 3.5

관련기관3)
2,207 2,388 3,402 3,358 4,117
51.6 51.7 65.6 64.0 65.8

소계
3,529 3,987 4,421 4,366 5,320
82.5 86.3 85.2 83.3 85.0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24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20년 5,505건(88.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대비 7.2% 증가(486건➜ 521건)하였으며, 

이용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대비 29.8% 감소(131건➜ 92건) 하였음.

[표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정내
3,799 4,129 4,616 4,450 5,505

88.8 89.3 89.0 84.9 88.0

생활시설
238 327 380 486 521

5.6 7.1 7.3 9.3 8.3

이용시설
16 16 41 131 92

0.4 0.3 0.8 2.5 1.5

병원
24 27 65 45 37

0.6 0.6 1.3 0.9 0.6

공공장소
94 58 42 60 39

2.2 1.3 0.8 1.1 0.6

기타 
109 65 44 71 65

2.5 1.4 0.8 1.4 1.0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그림 6]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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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대 사례판정 현황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면 응급 사례 2.6%(165건), 

비응급 62.7%(3,923건), 잠재 34.7%(2,171건)으로 2019년 대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응급
159 165 105 104 165

3.7 3.6 2.0 2.0 2.6

비응급
2,472 2,803 3,221 3,322 3,923

57.8 60.6 62.1 63.4 62.7

잠재
1,649 1,654 1,862 1,817 2,171

38.5 35.8 35.9 34.7 34.7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그림 7]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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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 신체적-

방임” 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유형건수(ʼ20) : 정서적 학대 4,188건(42.7%), 신체적 학대 3,917건 (40.0%), 

방임 760건(7.8%), 경제적 학대 431건(4.4%), 성적학대 231건(2.4%), 자기방임 

223건(2.3%), 유기 53건(0.5%)의 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형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

 * 신체적 학대 증가율: 24.8% (3,138건➜3,917건)

** 정서적 학대 증가율: 20.9% (3,465건➜4,188건)

[표 9]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체적 학대
2,132 2,651 3,046 3,138 3,917

31.3 36.4 37.3 38.1 40.0

정서적 학대
2,730 3,064 3,508 3,465 4,188

40.1 42.0 42.9 42.1 42.7

성적 학대
91 150 228 218 231

1.3 2.1 2.8 2.6 2.4

경제적 학대
491 411 381 426 431

7.2 5.6 4.7 5.2 4.4

방임
778 649 718 741 760

11.4 8.9 8.8 9.0 7.8

자기방임
523 291 240 200 223

7.7 4.0 2.9 2.4 2.3

유기
66 71 55 41 53

1.0 1.0 0.7 0.5 0.5

계
6,811 7,287 8,176 8,229 9,803

100 100 100 100 100

[그림 8]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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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전체상담 횟수는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을 합한 것으로 학대상담이란 신고

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일반상담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노인학대와는 관련 없는 노인문제로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전체상담 횟수는 2019년 대비 약 30.3% 증가(140,354회➜182,849회) 

하였으며, 전체 신고접수 건수(16,973건) 한 사례당 10.8회 상담을 실시 

하였음 

[표 10]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상담 98,932 111,245 127,965 140,354 182,849

증감률 - 12.4 15.0 9.7 30.3

[그림 9]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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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일반상담의 경우 2019년 대비 약 6.2% 증가(30,128회➜ 32,003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17.5%의 비율을 보임

- 전체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약 3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1]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상담 
16,464 22,326 25,793 30,128 32,003

16.6 20.1 20.2 21.5 17.5

증감률 - 35.6 15.5 16.8 6.2

[그림 10]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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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학대상담의 경우 2019년 대비 약 36.9% 증가(110,226회➜150,846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82.5%를 차지함

- 전체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약 24.1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2]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대상담 
82,468 88,919 102,172 110,226 150,846

83.4 79.9 79.8 78.5 82.5

증감률 - 7.8 14.9 7.9 36.9

[그림 11]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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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019년 대비 약 32.7% 증가

(18,135회➜ 24,057회) 하였음

[표 13]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사례 12,946 11,759 13,243 18,135 24,057

증감률 - -9.2 12.6 36.9 32.7

[그림 12]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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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노인독거4)가구는 2016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노인부부는 2019년 

대비 22.6% 증가(1,669건➜2,046건) 자녀동거 가구는 29.7%(1,588건

➜2,060건) 증가함 

[표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인독거
1,140 1,007 999 1,039 1,073

26.6 21.8 19.3 19.8 17.1

노인부부
1,023 1,216 1,512 1,669 2,046

23.9 26.3 29.1 31.8 32.7

자녀동거
1,328 1,536 1,738 1,588 2,060

31.0 33.2 33.5 30.3 32.9

손자녀동거
154 178 187 182 199

3.6 3.9 3.6 3.5 3.2

자녀･손자녀동거
234 245 252 195 253

5.5 5.3 4.9 3.7 4.0

기타
401 440 500 570 628

9.4 9.5 9.6 10.9 10.0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그림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4) ‘노인독거가구’라 함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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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아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학대행위자 유형(ʼ20년) :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 배우자 비율 추이 : 27.5%(’18년)➜ 30.3%(’19년)➜ 31.7%(’20년)

[표 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본인
522 290 240 200 221

11.3 5.7 4.2 3.5 3.3

배우자
952 1,263 1,557 1,749 2,120

20.5 24.8 27.5 30.3 31.7

아들
1,729 1,913 2,106 1,803 2,288

37.3 37.5 37.2 31.2 34.2

며느리
157 131 143 109 123

3.4 2.6 2.5 1.9 1.8

딸
475 424 436 438 589

10.2 8.3 7.7 7.6 8.8

사위
23 27 34 27 28

0.5 0.5 0.6 0.5 0.4

손자녀
103 124 134 112 168

2.2 2.4 2.4 1.9 2.5

친척
63 49 59 50 64

1.4 1.0 1.0 0.9 1.0

타인
221 176 168 222 223

4.8 3.5 3.0 3.8 3.3

기관
392 704 788 1,067 874

8.5 13.8 13.9 18.5 13.0

계
4,637 5,101 5,665 5,777 6,698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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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80대가 30.5%, 60대가 19.8%, 90대가 6.0%, 100세 이상이 

0.2%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9세 이하
5 4 - - -

0.1 0.1 - - -

60~64세
213 141 - - -

5.0 3.1 - - -

65~69세
589 740 819 919 1,240

13.8 16.0 15.8 7.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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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0~74세
852 969 1,193 1,189 1,385

19.9 21.0 23.0 22.7 22.1

75~79세
978 1,071 1,250 1,157 1,339

22.9 23.2 24.1 22.1 21.4

80~84세
881 900 1,020 1,031 1,218

20.6 19.5 19.7 19.7 19.5

85~89세
499 525 588 586 690

11.7 11.4 11.3 11.2 11.0

90~94세
206 204 245 289 283

4.8 4.4 4.7 5.5 4.5

95~99세
53 58 61 63 92

1.2 1.3 1.2 1.2 1.5

100세 이상
4 10 12 9 12

0.1 0.2 0.2 0.2 0.2

계
4,280 4,622 5,188 5,243 6,259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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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2020년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2,034명(30.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50대가 1,634명(24.4%), 40대가 1,352명(20.2%)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부터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9년 대비 15.6% 증가(1,759건➜ 2,034건)

[표 17]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19세
33 46 50 42 62

0.7 0.9 0.9 0.7 0.9

20~29세
76 115 105 81 117

1.6 2.3 1.9 1.4 1.7

30~39세
296 325 318 306 389

6.4 6.4 5.6 5.3 5.8

40~49세
1,040 1,150 1,253 1,184 1,352

22.4 22.5 22.1 20.5 20.2

50~59세
1,166 1,275 1,414 1,465 1,634

25.1 25.0 25.0 25.4 24.4

60~69세
687 827 824 940 1,110

14.8 16.2 14.5 16.3 16.6

70세 이상
1,339 1,363 1,701 1,759 2,034

28.9 26.7 30.0 30.4 30.4

계
4,637 5,101 5,665 5,777 6,698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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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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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생 원인 분석

노인학대 판정건수 증가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5,243건→6,259건, 19.4% 증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우울장애, 스트레스 및 가족갈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18~),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학대예방 나비캠페인 실시(’19~),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확충 등으로 인해 인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노인학대 판정건수 추이 : (’16년) 4,280건 → (’17년) 4,622건 → (’18년) 5,188건 

→ (’19년) 5,243건 → (’20년) 6,259건

가정 및 생활시설 학대 증가 

 가정내 학대판정건수는 전년 대비 23.7% 증가(’19년 4,450건 → ’20년 

5,505건), 생활시설 학대는 7.2% 증가(’19년 486건 → ’20년 521건), 

이용시설 학대는 29.8% 감소(’19년 131건 → ’20년 92건)

- 가정 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등 노인학대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등 외부 및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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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 제한 및 휴관 등으로 

노인학대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가구 학대 증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외부 출입이 제한되면서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 

등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29.7% 증가(’19년 1,588건 → ’20년 

2,060건)하였으며, 노인부부 가구는 22.6% 증가(’19년 1,669건→’20년 

2,046건)

- 또한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경우가 전년 대비 

22.6% 증가(’19년 3,584건 → ’20년 4,359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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